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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 허 법 원

제 2 부

판 결

사       건 2014허8861  등록취소(상)

원       고 개인

피       고 주식회사 

변 론 종 결 2015. 7. 9.

판 결 선 고 2015. 9. 10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특허심판원이 2014. 11. 3. 2014당56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 가.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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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) 출원일/ 등록일/ 등록번호: 2001. 12. 22./ 2003. 6. 5./ 제550190호

  2) 구 성 : 

  3) 지정상품 :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주먹밥, 김밥, 도시락밥, 초밥, 우동, 냉면, 볶음

밥, 새우볶음밥, 새우튀김주먹밥, 새우튀김볶음밥

 나. 이 사건 심결의 경위

  1) 피고는 2014. 3. 4.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‘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

품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

하였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’

고 주장하며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.

  2)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4당561호로 심리한 후, 2014. 11. 3. 피고의 위 

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 주장의 요지

  원고의 통상사용권자인 주식회사 탐앤탐스가 운영하는 ‘경운보궁’에서 이 사건 등록

상표인 ‘폭탄밥’을 메뉴로 하여 그 지정상품인 ‘주먹밥, 도시락밥’을 판매하여 사용하였

으므로,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

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.

3.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지 여부

 가. 갑 제3, 4호증에 의하면, 원고의 통상사용권자인 주식회사 탐앤탐스(대표자 원고)

가 운영하는 ‘경운보궁’이라는 음식점에서 2014. 2. 17.경 ‘폭탄밥’이라는 메뉴를 3,000

원에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, 상표법에서의 상품은 상거래의 목적물로서 유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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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정에 놓이는 교환가치를 가지는 유체물을 말하고, 유통성과 양산성을 전제로 하는데, 

위 경운보궁이라는 음식점에서 제공한 폭탄밥이라는 음식물은 유통과정에 놓이는 것이 

아니기 때문에 상표법에서의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. 따라서 위 음식점에서 메뉴판에 

폭탄밥이라는 표장을 사용하는 것이 위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업에 사용된 것으

로 볼 수는 있어도,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.

  나. 갑 제5, 7호증, 갑 제8호증의 1 내지 4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2014. 3. 4. 이전

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심판청구일 전 상표의 사용에 관한 증거로 

쓸 수 없고,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

내에서 사용하였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

으므로,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, 제4항에 의하여 그 등록

이 취소되어야 한다.

4. 결론

 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, 이 사건 심결은 이

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다.

 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

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     판사 김환수

            판사 곽부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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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판사 김부한


